
(제270회 – 제5차 부록) 45

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 성주참외를테마로휴양, 교육및체험기반시설재조성에따른공원 

운영 및 관리 기본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도시민

에게 농촌여가 및 체험,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

활성화 및 도농교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칭 변경 :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

→ 성주참외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

나. 공원의 목적, 기능에 관한 사항

다. 공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라. 공원 대관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

4. 참고사항

 ○ 관계법령 :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제3항,「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
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

 ○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 ○ 입법예고 : 2022. 10. 25. ∼ 2022. 11. 15.(21일간)



46 (제270회 – 제5차 부록)

 ○ 규제심사 : 심사 대상 아님[미래지역활력과-906(2022. 02. 17.)]

 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없음[가족지원과-7728(2022. 02. 17.)]

 ○ 비용추계서 : 별도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 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주참외공원이 변경 조성됨에 따라 

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

위한 것으로 

 ○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명칭의 변경, 업무 내용, 개관 및 휴관, 

관람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
 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

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참외공원의 변경 조성에 따라

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
성주참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

위하여 본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
